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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통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천항의 건전한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입물품 등에 

대한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l. 배경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 등에 의해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송품장 등 서류는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함. 그러나 일부 화주 또는 관세사 등 신고인이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신고

하지 않거나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ㆍ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통관을 지체시키고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음.

ll. 명령 내용
 1. 수입화주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은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등을 의뢰할 때 송품장, 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확인서류 등을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함. 

 2.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 신고인은 화주 등으로부터 신고 등을 의뢰받은 경우 품명 등 신

고사항과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화주 또는 신고인은 통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 등 제출 요구(보완요구)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화주 또는 신고인이 본 명령을 위반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 또는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른 처벌 이외에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사법 제27조에 의한 

징계의뢰(신고인) 등의 제재를 받게 됨.

[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부과금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977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 효율적이고 건전한 수입통관질서 확립 -

April 16, 2024



2

lll. 시행일
 - 2024년 6월 1일 이후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

  ※ 본 세관장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침 (24년 4월 ~ 5월)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세관장 명령문

[붙임2]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l Contact

소윤혜 관세사

T 02-6011-3012
E yhso@esein.co.kr

장수한 관세사

T 02-6011-3091
E shjang1@ese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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